
[별표 5] <개정 2018. 1. 17.>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 설치 리 기 (제21조제2항 련)

1. 제조·사용 시설 설비 기

가. 건축물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기 는 그 설비에 유해한 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이거나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건축물은 벽·기둥·바

닥·보·서까래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

업장에 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

험물안 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

성 평가 결과 정 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식성 물질을 취 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5)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거나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인 경

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6)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시설은 다음에 해당

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비하여 물 분무시설 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

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기둥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를 과하는 경

우에는 8미터)까지

나) 유해화학물질 장·취 용기의 지지 (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 의 끝부분까지

다) 배 · 선 등의 지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8미터를 과



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7) 내화재료는 「산업표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으로 정하는 기 에

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8) 3), 5) 는 6)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는

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구 「산업안 보건기 에 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물리 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시설의 창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10)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

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실외 시설( 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 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

지턱(15㎝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

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배 , 밸

1) 배 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 에 합한 기계 성질 화학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배 은 물질을 안 하게 수송할 수 있는 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3) 배 은 유해화학물질을 안 하게 취 할 수 있는 한 강도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배 의 덮개· 랜지·밸 콕의 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합면을 서로 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 괴시험 등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 원장은 유해화학물질별 개스킷의 재질, 두

께, 종류 등에 한 기 을 구체 으로 정한다.

5) 배 은 수송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사고

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 의 안 한 유지· 리를 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6) 제조·사용 시설 설비에 설치된 밸 는 콕(조작스 치에 의하여 그

밸 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 치를 말한다. 이하 "밸 등"



이라 한다)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밸 등의 경우에는 다

음의 기 에 따라 취 자가 그 밸 등을 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가) 밸 등에는 그 밸 등의 개폐방향(조작스 치에 의하여 그 밸 등이 설

치된 장설비에 안 상 한 향을 미치는 밸 등에는 그 밸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밸 등(조작스 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 에는 그 밸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 내의 물질

의 종류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 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 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

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밸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 등의 기능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 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마) 안 밸 는 방출밸 에 설치된 스톱밸 는 그 밸 의 수리 등을

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 히 열어 놓아야 한다.

7) 배 에 걸리는 최 상용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8) 배 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 온도변화에 안

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 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 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 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9) 배 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에 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속성 배 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하여 도장·코 기방식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배 의 합부분(용 에 의한 합부 는 물질의 출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물질의 출여

부를 검할 수 있는 검구를 설치할 것

다) 지면에 미치는 량이 당해 배 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10) 배 에 가열 는 보온을 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방상 안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 제조·사용 설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해서는 과압

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 밸



는 열 (이하 "안 밸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 밸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의 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

기의 최고사용압력을 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변 압축기

다) 정변 펌 (토출축에 차단밸 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라) 배 (2개 이상의 밸 에 의하여 차단되어 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

에 의하여 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제조·사용 설비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을 과할 우려가 있는 것

12) 안 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는 직렬로 속된 공

기압축기에 해서는 각 단 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 밸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13) 안 밸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사용 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열 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반응 폭주 등 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운 안 밸 에 이상 물질이 되어 안 밸 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4) 유해화학물질이 지속 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제조·사용설비 그

부속설비에는 열 과 안 밸 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

계 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안 밸 등은 안 밸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

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 밸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6) 안 밸 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

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 밸 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7) 안 밸 등은 단·후단에 차단밸 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는 이에 하는 형식의

차단밸 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인 한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 그 부속설비에 안 밸 등이 각각 설

치되어 있고,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 에

차단밸 가 없는 경우

나) 안 밸 등의 배출용량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압력조 밸 (구



동용 동력원의 공 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 밸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다)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 그 부속설비에 안 밸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 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 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

마)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한 목 으로 안 밸 가 설치

된 경우

바) 하나의 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 공정의 어 헤더

(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 공정의 어

헤더에 설치된 차단밸 의 열림·닫힘 상태를 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

록 조치한 경우

18) 배 을 보호하기 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다. 사고 방

1) 유해화학물질의 감압설비와 그 물질의 반응설비간의 배 에는 긴 시 물

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과

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 장치를 설

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 는 그 배 (유해화학물질취 시설 는 그 배

의 밸 나 콕은 제외한다) 유해화학물질이 하는 부분에 해서는 유

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화재 는 출되는 것을 방

지하기 하여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

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

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 실에 장해 두어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

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폐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장 는 취 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

해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응하고 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

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의 취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청소 철거할 경우

에는 안 확보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험요인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정한 온도, 습도 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사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

를 조기에 악하기 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다)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분해온도 는

발화 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 되는 설비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설비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 스칼 이상인 상

태에서 운 되는 설비

바) 가열로 는 가열기

사) 기타 가열·냉각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 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

10)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

태 발생 시 그 확 를 방지하기 하여 비상차단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11) 유해화학물질을 가열 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 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는 그 취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라)의 열 은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

라 안 밸 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가) 자동 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 밸 를 부착한 감압밸

다) 안 밸 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라) 열

13)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에 설치하는 기설비는 「 기사업법」에 의한

기설비기술기 에 의하여야 한다.

14) 유해화학물질을 취 함에 있어서 정 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 기를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



다.

가) 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의 상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5)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에는 피뢰침 (「산업표 화법」제12조에 따른 한

국산업표 피뢰설비 표 에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의 주 의 상황에 따라 안 상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동기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설비의 펌 ·밸 ·스 치 등은 사고

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7) 유해화학물질을 장 는 취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변질, 이물

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증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물리 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액체·증기 는 가스가 새거나 체

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는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의 미분이 하게 부유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선과 기기구를 완 히 속하고 불꽃을 발

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유해화학물질을 보호액 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화학물질이 보

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유해화학물질의 취 시설에서 인화성 물질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하여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

스 검지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 화법」의 한국

산업표 에 따른 0종 는 1종 폭발 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

에 따라 방폭구조 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 하는 작업을 하는 취 시설은 화재 방을

하여 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2) 자연발화의 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사고 방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안 밸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흡수·세정(洗淨)· 포

집(捕集) 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 한 장소로 유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배출물질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열 의 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세정· 포집

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 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는 인화성 액체 장설

비에 안 밸 등이 설치될 때에 장설비에 냉각설비 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 상의 조치를 하 을 경우

마) 그 밖에 배출량이 거나 배출 시 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

며, 냉각설비 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 상의 조치를 하 을

경우

24)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다음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장 취 량을 최소화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 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출되지 않도록

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할 것

다)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하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

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라)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의 이상 운 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장·포집 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 하게 회수할 수 있도

록 할 것

마)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

조로 설치할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 는 CCTV를 둘 것

사) 화학물질안 원장이 고시한 규모 이상의 취 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외

부로 출된 경우 물질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는 CCTV를 갖출

것

아) 배 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할 것

자)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 의 긴 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가

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 을 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

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할 것

25)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의 안 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

학물질을 취 하는 시설 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표지를 하고, 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



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에 원재료를 공 하는 취 자의 오조작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는 물질의 출을 방지하기 하여 그 취 자가

보기 쉬운 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 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

27)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 그 밖의 공작물은 다음의 기 에 따라 유해화

학물질을 취 하는데 필요한 채 ·조명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 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

면 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 에 따라 설치할 것

(1)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가스·증기·분진 상

태로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2) 선은 내화·내열 선으로 할 것

(3) 멸스 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 치의 스 크

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 에 따라 설치할 것

(1) 환기는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할 것

(2) 기구는 당해 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고, 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 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 기구의 면

60㎡ 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3) 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

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 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 식 고정벤티 이

터 는 루 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라) 배출설비 는 공조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

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 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유해화학물질 장설비의 긴 차단장치에 딸린 밸 외에 설치한 밸



그 장설비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 (자동식 개폐 밸 는 제

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29)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에 한 정비나 보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

학물질 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 시설 내 유해화학물

질을 완 히 비운 이후로서 기체상 물질의 화재·폭발 험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리자가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취 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을 완 히 비우고 다른 시설로부터의 유해화학물질 유입을 차단한 상태로

서 그러한 취 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이 동시다발 으로 이루어져 유해

화학물질 리자가 모든 작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리자를 신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 교육을 받은 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30) 29) 단서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 교육을 받은 자가 유해화학

물질 리자를 신하여 입회하는 경우에는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

하여야 한다.

31) 유해화학물질 소분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리자 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 교육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피해 감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시설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이 출된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는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기

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 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이 배 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역방식이 유효

한 경우

나)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 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 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배출설비의 기구 배출구는 다음의 기 에 의하여야 한다.

(1) 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닥트가 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퍼를 설치할 것

마)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기압 이상이 되

지 아니하는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출설비는 「 기환경보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 「물환경보 법 시행규칙」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 하는 시설에

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일으킬 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과 그 밖에 인화성 액

체와의 사이에는 화재를 방하기 한 안 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

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6)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 에 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

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7)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 자"라 한

다)이 보기 쉬운 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

는 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호스와 그 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다)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과하여 압송하지 아

니할 것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

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마) 호스와 호스 외의 호스 간의 속부분에는 속용구를 사용하여

출이 없도록 확실히 속할 것

바) 운 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사) 호스 그 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에 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험

이 있으면 교환할 것

8)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해를 방하기 하여 물질에 합한 방제약품



는 방제장비 응 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9)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

의실·긴 세척시설 작업복 경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

추어 두어야 한다.

10) 배출시설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등 피해 감시설은 해당 유해화학

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기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화학물질안 원장

의 검토를 받은 장외 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 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장외 향평가서 내

용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 성 확보방안을 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 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사용 시설 설비에 해 강화된 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환경부장 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 시설 설비에 한 안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 시설에 한 상세한 안 리 지침

서를 제작·보 할 수 있다.

2. 실내 장·보 시설 설비 기

가. 건축물

1) 단층건물의 실내 장·보 시설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m 미만으로

하고 그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벽·기둥·보 바닥이

내화구조(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에 한한다)이고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2) 실내 장·보 시설은 화재의 험이 있는 경우에는 벽·기둥 바닥은 내

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실내 장·보 시설의 지붕은 폭발력이 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험이 없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 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난연재료

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의 경우에는 출입구 「산업안 보건기 에 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

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



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물리 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실내 장·보 시설의 창

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는 방화유리로 하여

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6) 실내 장·보 시설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 부에 집수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 · 장하는 경우로

서 지붕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바닥이 지면보다 높아 물이 고이지 않

는 구조일 때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내 장·보 시설의 출입구의 턱 높이는 당해 실내 장·보 설비(실내

장·보 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 용량의 시설을 기 으로 한다)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실내 장·보 시설로부터 유

출된 물질이 시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8) 실내 장·보 시설의 구조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출을 방지하기 하

여 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사용 환경에 따라 한 것으로 하

고, 지진 발생에 비하여 안 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9) 실내 장·보 설비와 벽과의 사이 설비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

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검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실내 장·보 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 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하 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 한 것으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1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

에 비하여 물 분무시설 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

를 설치하여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기둥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를 과하는 경

우에는 8미터)까지

나) 유해화학물질 장·취 용기의 지지 (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 의 끝부분까지



다) 배 · 선 등의 지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8미터를 과

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12) 내화재료는 「산업표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으로 정하는 기 에

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3) 다층건물의 실내 장·보 시설은 각층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

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는 6m 미

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탱크가 설치된 경우로서 출검지장치 등

안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4) 다층건물의 실내 장·보 시설은 벽·기둥·바닥 보를 내화구조로 하

고, 계단을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15) 다층건물의 실내 장·보 시설은 2층 이상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 ·밸

1) 제조·사용시설 설비의 배 ·밸 기 과 같다.

다. 사고 방

1) 장·보 설비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안 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장·보 시설에는 물질이 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장·보 설비에 부착된 배 에는 긴 시 물질의 출을 효과 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장·보 시설에 설치된

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한 방폭 성능을 갖

추어야 한다.

5) 장·보 시설에는 출된 물질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 설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장·보 설비는 부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물리 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장·보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정 기가 화원이 되지 않도록 지하여야 한다.

8) 장·보 시설에는 물질이 유출· 출된 경우 해당 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고, 유출· 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9) 장·보 시설의 안 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시설 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표지를 하고, 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보 시설은 다음의 기 에 합하게 리되어야 한다.

가) 장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 장소에 놓을 것

나) 보 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 시설의 주 2m 이내에는 화기 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

을 두지 말 것

라) 장용기는 직사 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마) 장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밸 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 을 하지 않을 것

바)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보 시설에는 방폭형 휴

용 손 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11) 장·보 설비의 기 시험이나 시운 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에

있는 가연성물질을 방출한 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2)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자기발열성 유해화학

물질을 취 하는 실내 장·보 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3) 실내 장·보 시설의 긴 차단장치에 부착된 밸 외에 설치한 밸

에서 장·보 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된 밸 (자동식 개

폐 밸 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14) 장·보 설비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는 주름등이 없

고 유해화학물질이 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5) 압력계는 압력계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하여야 한다.

16) 장·보 시설 설비를 수리·청소 철거할 경우에는 안 확보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유해화학물질 실내 장·보 시설에는 채 ·조명 환기의 설비를 갖추

어야 하고, 화학물질안 원장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실내 장·보 시설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물질의 증기를 외부로 안 하게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8) 유해화학물질 실내 장·보 시설에 설치하는 기설비는 「 기사업법」

에 의한 기설비기술 기 을 따라야 한다.

19)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



질 취 시설의 주 의 상황에 따라 안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온도 상승으로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장·보 하는

시설은 발화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시설 구조를 갖추거나 다음의 기

을 갖춘 통풍장치 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상용 력원이 고장인 경우 자동으로 비상 원으로 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나) 비상 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

할 수 있는 정도일 것

21) 장·보 시설은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확 를 방지하기 하여 계측설비·비상차단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22) 장·보 시설은 폭발성,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장·보 하는 경우에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증기나 가스로 인한 폭발 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

기 하여 가스 검지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업표 화

법」의 한국산업표 에 따른 0종 는 1종 폭발 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산업안 보건기 에 한 규칙」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기기

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취 하는 장·보 시설은 화재 방을 하여

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4) 자연발화의 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 방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출을 방지하기 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장 취 량을 최소화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 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출되지 않도록

착시키고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정기 으로 검할 것

다)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하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

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라)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의 이상 운 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장·포집 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 하게 회수할 수 있도

록 할 것

마)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 구

조로 설치할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설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

며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 는 CCTV를 둘

것

사)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아) 배 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할 것

자)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 의 긴 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가

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 을 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

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할 것

26) 실내 장·보 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 스 강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실내 장·보 설비의 사용개시 사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

무를 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28) 액체 상태에서 호스 는 배 등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 시설,

장설비,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는 배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

여야 한다.

29) 실내 장·보 설비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 성질 용 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속부식성 물질을 장ㆍ보 하는 경우에는 폴리에틸 , 섬유강화 라스틱

등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할 수 있되, 압력 는 자체하 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

30)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실내 장 설비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 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기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

식 계량장치, 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 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는 유리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1)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실내 장·보 시설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화재 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는 주입 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 을 때 물질이 새지 아

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 는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태

를 유지할 것

라) 정 기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입구 부근에는 정 기를 유효

하게 제거하기 한 지 극을 설치할 것

마)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바) 주입구 주 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을 설치하거나 집수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사)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주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지 아니하다.

32) 실내 장·보 설비의 펌 설비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펌 설비는 견고한 기 에 고정할 것

나) 펌 이에 부속하는 동기를 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펌

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다) 펌 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라) 펌 실의 창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펌 실의 창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바) 펌 실의 바닥의 주 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

리트 등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

부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사) 펌 실에는 물질을 취 하는데 필요한 채 , 조명 환기의 설비를 설

치할 것

아) 물질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 실에는 그 증기를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자) 펌 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 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 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

는 재료로 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 부에는 집수설비를 할 것.

33) 실내 장·보 설비의 배수 은 시설의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설비와 배수 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에 설치할 수 있다.

34)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 실에 장해 두어야 한다.

35)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폐하여야 한다.

3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장 는 취 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



해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응하고 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

야 한다.

37) 실내 장설비에는 밸 없는 통기 는 기밸 부착 통기 을 다음

의 기 에 따라 설치하고 제1호다목12)에 따른 안 장치 기 을 따라야 한

다.

가) 밸 없는 통기

(1) 화학물질안 원장이 고시한 물질의 장설비에 설치되는 통기 의 선

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실외 장소

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장설비에 설치하는 통

기 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할 것

(2) 통기 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3) 직경은 30㎜ 이상일 것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5) 가는 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할 것

(6)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한 밸 를 통기 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통기 의 밸 는 장설비에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고, 폐쇄하 을 경우에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나) 기밸 부착 통기

(1) 가)(1)·(2)·(5)의 기 에 합할 것

(2)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38)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

질별로 구분하여 보 해야 한다.

39)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

하여서는 아니된다.

40) 장·보 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악하여 리

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41) 장·보 시설의 출입문·창문 잠 장치의 부식·노후를 방하고, 잠

장치는 책임 리자가 리하여야 한다.

42) 보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 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보 구역 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험요인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정한 온도, 습도 압



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환기설비는 제1호다목27)다)의 기 을 따라야 한다.

45) 배출 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

지 않을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

는 채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6)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폐상태로 보 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 폐 상태로 보 하여 보 용기가 손 는 부식되거나 균

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검하여야 한다

47) 유해화학물질 보 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물과 하여 해성이 증가하는 물질을 보 · 장하는 시설주변에 설

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피해 감

1) 장·보 시설 설비 주 에는 물질이 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

하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장·보 설비와 사고피해 우려가 높은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간

사이에는 물질의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보 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물질이 출될 경우 그 물질로 인한

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을 장·취 하는 기압 장설비에는 통기 는 통기밸

(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통기설비는 정상운 시에 기압 장설비 내부가 진공 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 하게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6)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 에 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철

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장하는 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

이 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방류벽 설치를 한 물리 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 상의 문제가 우려

된다고 화학물질안 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방류벽 신 장

설비 주 에 트 치 등의 배수시설(폐수처리시설 는 집수시설과 연결된



것만 해당한다), 집수시설 유출ㆍ 출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8)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 자"라 한

다)이 보기 쉬운 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

는 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호스와 그 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다)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

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마) 호스와 호스 외의 호스 간의 속부분에는 속용구를 사용하여

출이 없도록 확실히 속할 것

바) 운 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사) 호스 그 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에 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험

이 있으면 교환할 것

9) 화학사고에 비하여 물질에 합한 방제약품 는 방제장비 응 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방문객 등을 고려

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배출시설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등 피해 감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의 특성에 맞게 선정해야 하고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

어야 한다.

1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

기 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 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이 배 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역방식이 유효

한 경우

나)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 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 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배출설비의 기구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 에 의하여야 한다.

(1) 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닥트가 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퍼를 설치할 것

마)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기압 이상이 되

지 아니하는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기

1) 실내 장·보 시설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화학물질안 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 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 하여야 한다.

2) 실내 장·보 시설 설비를 설치한 자는 장외 향평가서 내용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 성 확보방안을 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 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

화학물질 장·보 시설 설비에 해 강화된 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환경부장 은 유해화학물질의 장·보 시설에 한 안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 시설에 한 상세한 안 리 지침서를 제

작·보 할 수 있다.

3. 실외 장·보 시설 설비 기

가. 건축물

1) 실외 장·보 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장 는 취 하

는 것의 치·구조 설비의 기 은 다음과 같다.

가) 실외 장·보 시설은 안 거리를 둘 것

나) 실외 장·보 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유해화학물질을 장 는 취 하는 장소의 주 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2) 실외 장·보 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선반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나) 선반은 하 ·풍하 ·지진의 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



한 것으로 할 것

다) 선반의 높이는 6m를 과하지 아니할 것

라)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3) ·비 등을 피하거나 차 등을 하여 실외 장·보 시설에 캐노피 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는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지진동에 의한 성력 는 풍하 에 한 응력이 실외 장·보 설비의

는 지주의 특정한 에 집 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장·보 설비를

견고한 기 지반 에 고정하여야 한다.

5) 실외 장·보 시설의 구조는 그 시설을 보호하고 그 시설로부터의 유해

화학물질 출을 방지하기 하여 그 장설비에 장하는 물질의 종류·온

도·압력 그 장설비의 사용 환경에 따라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배 ·밸

제조·사용시설 설비의 배 ·밸 기 과 같다.

다. 사고 방

1) 장·보 설비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안 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장·보 시설에는 물질이 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장·보 설비에 부착된 배 에는 긴 시 물질의 출을 효과 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장·보 시설에 설치된

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한 방폭 성능을 갖

추어야 한다.

5) 장·보 시설에는 출된 물질이 체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장·보 설비는 부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인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장·보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정 기가 화원이 되지 않도록 지하여야 한다.

8) 장·보 시설에는 물질이 유출· 출된 경우 해당 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고, 유출· 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9) 장·보 시설의 안 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시설 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표지를 하고, 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장·보 설비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여야 한다.

11) 장·보 설비의 기 시험이나 시운 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에

있는 가연성물질을 방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2)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

질을 취 하는 실외 장·보 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3) 실외 장·보 시설의 긴 차단장치에 부착된 밸 외에 설치한 밸

에서 장·보 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된 밸 (자동식 개

폐 밸 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14) 실외 장·보 설비의 사용개시 사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

무를 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5) 압력계는 압력계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하여야 한다.

16) 장·보 시설 설비를 수리·청소 철거할 경우에는 안 확보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장·보 시설은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확 를 방지하기 하여 계측설비·비상차단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18) 액체 상태에서 호스 는 배 등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 시설,

장설비,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는 배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

여야 한다.

19)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는 인화성 고체, 폭발성 물질이 존재

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에서 해

당 증기·가스 는 분진에 의한 폭발 는 화재를 방하기 하여 통풍·

환기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장·보 시설은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증기나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

재를 미리 감지하기 하여 가스 검지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산업표 화법」의 한국산업표 에 따른 0종 는 1종 폭발 험장소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안 보건기 에 한 규칙」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취 하는 장·보 시설은 화재 방을 하여

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2) 자연발화의 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 방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출을 방지하기 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장 취 량을 최소화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 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출되지 않도록

착시키고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정기 으로 검할 것

다)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하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

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라)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의 이상 운 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

출될 경우에는 장·포집 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 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처리 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 구

조로 설치할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설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

며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 는 CCTV를 둘

것

사)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아) 배 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할 것

자)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 의 긴 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가

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 을 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

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할 것

24) 물리 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장·보 하는 설비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 성질 용 성이 있는 재료

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5)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

질별로 구분하여 보 하여야 한다.

26) 실외 장·보 설비는 물질의 폭발 등에 의하여 설비 내의 압력이 비정



상 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물질 는 증기를 외부로 방출할 수 있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7) 실외 장·보 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한 도장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 스 강 등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실외 장·보 설비의 이 지반면에 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하나의 기 에 따라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가) 장설비의 아래에 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

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것

나) 장설비의 에 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다) 가)·나)의 기 과 동등 이상으로 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

구할 것

29)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 장·보 시설 설비에는 물질의 양을 자

동 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

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 원소를 이용

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는 유리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0)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 장·보 시설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화재 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는 주입 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 을 때 물질이 새지 아

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 는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태

를 유지할 것

라) 정 기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입구 부근에는 정 기를 유효

하게 제거하기 한 지 극을 설치할 것

마)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바) 주입구 주 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을 설치하거나 집수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사)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주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지 아니하다.

31) 실외 장·보 설비의 펌 설비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펌 설비는 견고한 기 에 고정할 것

나) 펌 실의 벽·기둥·바닥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다) 펌 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라) 펌 실의 창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펌 실의 창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바) 펌 실의 바닥의 주 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

리트 등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

부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사) 펌 실에는 물질을 취 하는데 필요한 채 , 조명 환기의 설비를 설

치할 것

아) 물질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 실에는 그 증기를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자) 펌 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 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 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

는 재료로 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 부에는 집수설비를 할 것

32) 실외 장·보 설비의 배수 은 시설의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설비와 배수 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에 설치할 수 있다.

33) 부상지붕이 있는 실외 장·보 설비의 는 부상지붕에 설치하는

설비는 지진 등에 의하여 부상지붕 는 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34) 실외 장·보 시설에 설치하는 기설비는 「 기사업법」에 의한

기설비기술 기 을 따라야 한다.

35)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

질 취 시설의 주 의 상황에 따라 안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6) 수성물질(고체물질에 한한다)의 실외 장·보 설비에는 방수성의 불연

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7) 장·보 설비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는 주름등이 없

고 유해화학물질이 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8) 실외 장·보 시설에는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9)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폐하여야 한다.

40)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장 는 취 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

해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응하고 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

야 한다.

41) 물리 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장하는 설비에는 밸 없는 통



기 는 기밸 부착 통기 을 다음의 기 에 따라 설치하고 제1호다

목12)에 따른 안 장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밸 없는 통기

(1) 직경은 30㎜ 이상일 것

(2)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3) 인화성 물질의 경우에는 가는 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한 밸 를 통기 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통기 의 밸 는 장설비에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고, 폐쇄하 을 경우에는 10㎪ 이

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나) 기밸 부착 통기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3)의 기 에 합할 것

42)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

하여서는 아니된다.

43) 장·보 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악하여 리

장의 기록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44) 장·보 시설의 출입문·창문 잠 장치의 부식·노후를 방하고, 잠

장치의 열쇠는 장·보 시설 리책임자가 리하여야 한다.

45) 실외 장·보 설비 는 배 에는 그 장설비 는 배 을 보호하기

하여 온도상승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취 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폐상태로 보 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 폐 상태로 보 하여 보 용기가 손 는 부식되거나 균

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검하여야 한다.

47) 취 자는 유해화학물질 보 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물과 하여 해성이 증가하는 물질을 보 · 장하는 시설주변에 설

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피해 감

1) 실외 장·보 설비주 에는 물질이 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물리 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경우 실외 장·보 설비



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에는 물질의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실외 장·보 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물질이 출될 경우 그 물질로 인

한 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장하는 실외 장·보 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출에 비하여 실외 장·보 시설의 주 는 다음

의 기 에 따라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폐수처리장 는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 는 집수조의 용량이 방류벽의 용량 이상이며 외부로의 유출·

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하나의 취 설비 주 에 설치하는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설비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고, 둘 이상의 취 설비 주 에 하나의 방류벽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그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설비 용량이 최 인 것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방류벽의 내용 에서 용량

이 최 인 설비 외의 설비의 방류벽 높이 이하 부분의 용 ,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 의 체 과 칸막이 둑의 체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배 등의 체 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류벽의 높이는 0.5m 이상으로 할 것

다) 방류벽 내의 면 은 8만㎡ 이하로 할 것

라) 방류벽 내의 설치하는 실외 장·보 설비의 수는 10 이하로 할 것. 다

만,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한 물질을 장 는 취 하는 실외 장·보

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류벽 외면의 4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실외 장·보 설비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직 하도록 할 것. 다만,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실

외 장·보 설비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화학사고 응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는

공지에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방류벽은 실외 장·보 설비의 지름에 따라 그 장설비의 으로부

터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실외

장ㆍ보 설비가 인 하여 설치(2014년 12월 31일 이 에 착공된 경우

만 해당한다)된 경우로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물

질안 원장이 그 인 한 부분의 거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사) 방류벽은 철근콘크리트 는 흙 등으로서 물질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물질이 방류벽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류벽 내의 바닥은 불침투성이고 해당 물질에 견딜 것

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실외 장·보 설비의 주 에 설치하는 방류벽

은 다음의 당해 시설마다 칸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칸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류벽 내에 설치되는 실외 장·보 설비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류벽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고, 방

류벽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칸막이 둑은 흙 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칸막이 둑의 용량은 칸막이 둑 안에 설치된 장설비 용량의 10% 이

상일 것

자) 방류벽 내에는 당해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실외 장·보 설비를 한

배 , 조명설비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 확

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방류벽 는 칸막이 둑에는 당해 방류벽을 통하는 배 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방류벽 는 칸막이 둑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치

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방류벽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한 배수구를 설치

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 등을 방류벽의 외부에 설치할 것

타)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물질을 장하는 실외 장·보 설비에 있어서

는 밸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높이가 1m를 넘는 방류벽 칸막이 둑의 안 에는 방류벽 내에 출입

하기 한 계단 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6) 유해화학물질을 장·취 하는 기압 장설비에는 통기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7) 통기설비는 정상운 시에 기압 장설비 내부가 진공 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 하게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8)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장 취 하는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기로 방

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로 연결된 통기 에 통기밸 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 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유해화학물

질을 장·취 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 에 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철

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10) 동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가)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 자"라 한

다)이 보기 쉬운 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

는 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호스와 그 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다)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라)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

비에 과압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마) 호스와 호스 외의 호스 간의 속부분에는 속용구를 사용하여

출이 없도록 확실히 속할 것

바) 운 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사) 호스 그 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에 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험

이 있으면 교환할 것

1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해를 방하기 하여 물질에 합한 방제약품

는 방제장비 응 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12) 주변에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샤워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요인 평가를 통해 별도의 안 책이 수립·이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기

1) 실외 장·보 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화학물질안 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 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 하여야 한다.

2) 실외 장·보 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장외 향평가서 내용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 성 확보방안을 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 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실외

장·보 시설 설비에 해 강화된 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환경부장 은 유해화학물질의 실외 장·보 시설에 한 안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 시설의 상세한 안 리 지침서를 제

작·보 할 수 있다.

4. 지하 장·보 시설 설비 기

가. 건축물

1) 지하 장·보 시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 등의 시설물

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장설비와 지

하 장·보 시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지하 장·보 시설은 벽·바닥 뚜껑을 다음의 기 에 합한 철근콘크

리트구조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뚜껑의 재료에 수 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뚜껑

의 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나. 배 밸

1) 지하 장설비의 주된 밸 (액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기 한 배 에

설치된 밸 장설비의 바로 에 있는 것을 말한다) 주입구의 밸

는 뚜껑은 물질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2) 지하 장설비의 배 은 당해 설비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설비에 유효한 제어밸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고 방

1) 지하 장설비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과충 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가) 지하 장설비의 용량을 과하는 물질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

구를 폐쇄하거나 물질의 공 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나) 지하 장설비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2) 지하 장·보 시설에는 다음의 기 에 의하여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 낮게 할 것

나) 보호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 에 따라 설치할 것

(1) 보호틀을 설비에 완 히 용 하는 등 보호틀과 설비를 기 하게 합

할 것

(2)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 이 직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

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배 이 보호틀을 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 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3) 지하 장설비의 주 에는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출을 검사하

기 한 을 다음의 기 에 따라 4개소 이상 당한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 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 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속 는 경질합성수지 으로 할 것

다) 은 설비 용실의 바닥 는 설비의 기 까지 닿게 할 것

라) 의 부분으로부터 설비의 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

을 것. 다만, 지하수 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 높이까지의 부

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4) 지하 장설비는 지면하에 설치된 지하 장·보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 에 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장설비를 지하철·지하가 는 지하터 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

내의 장소 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장설비를 그 수평투 의 세로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뚜껑에 걸리는 량이 직 당해 장설비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당해 장설비를 견고한 기 에 고정할 것

마) 당해 장설비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 등의 시설물

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5) 지하 장설비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6) 지하 장설비를 둘 이상 인 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이상

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지하 장·보 시설의 벽이나

두께가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하 장설비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 에 합하게 강철

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속재질로 완 용입용 는 양면겹침

이음용 으로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용량(단 ℓ)
탱크의 최 직경

(단 ㎜)

강철 의 최소두께

(단 ㎜)

1,000 이하 1,067 3.20

1,000 과 2,000 이하 1,219 3.20

2,000 과 4,000 이하 1,625 3.20

4,000 과 15,000 이하 2,450 4.24

15,000 과 45,000 이하 3,200 6.10

45,000 과 75,000 이하 3,657 7.67

75,000 과 189,000 이하 3,657 9.27

189,000 과 - 10.00

8) 지하 장설비의 외면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

만, 지하 장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 스 강 등인 경우

에는 방청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하 장·보 설비에 설치하는 지하 장설비의 외면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1) 장설비의 외면에 방청도장을 할 것

(2) 장설비의 외면에 방청제 아스팔트 라이머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철망의 순으로 장설비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도장할 것

(3) 장설비의 외면에 방청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에 아스팔트 아스

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을 두께 1㎝에 이를 때 까지 교 로 실시할 것

(4) 장설비의 외면에 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는 타르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설비의 외면으로부

터 두께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장재

는 수도용 강 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으로 정하는 비닐론클로

스 는 헤시안클래스에 합하여야 한다.

(5) 장설비의 외면에 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유리섬유 등을 강

화재로한 강화 라스틱에 의한 피복을 두께 3㎜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

시할 것

나) 지하 장·보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지하 장설비의 외면은

가)(2) 내지 (4)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9)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장설비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 으로 표시하

는 장치 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구를 설치하는 지하

장설비에 있어서는 계량구의 직하에 있는 설비의 에 그 손상을 방지

하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장·보 시설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화재 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는 주입 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 을 때 물질이 새지 아

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 는 뚜껑을 설치할 것

라) 정 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장·보 설비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 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한 지

극을 설치할 것

마) 주입구에는 주입구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바) 주입구 주 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을 설치하거나 집수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11) 지하 장설비에 설치하는 기설비는 「 기사업법」에 의한 기설비

기술기 을 따라야 한다.

12) 지하 장설비의 펌 는 동기를 지하 장설비 안에 설치하는 펌

설비(이하 "액 펌 설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 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지하 장설비밖에 설치하는 펌 설비는 제2호다목32)에 따

라야 한다.

가) 액 펌 설비의 동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기 에 의할 것

(1) 고정자는 유해화학물질에 침투되지 아니하는 수지가 충 된 속제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을 것

(2) 운 에 고정자가 냉각되는 구조로 할 것

(3) 동기의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동기에 속되는 선은 유해화학물질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

고, 직 유해화학물질에 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다) 액 펌 설비는 체 운 에 의한 동기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한

조치가 강구될 것

라) 액 펌 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동기를 정지하는 조치가 강구

될 것

(1) 동기의 온도가 하게 상승한 경우

(2) 펌 의 흡입구가 노출된 경우

마) 액 펌 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액 펌 설비는 지하 장설비와 랜지 합으로 할 것

(2) 액 펌 설비 지하 장설비 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호 내에 설

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이 충분한 강도가 있는 외장에 의하여 보호되

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액 펌 설비 지하 장설비의 상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물질의 출

을 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 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피트내에

설치할 것

13) 지하 장설비에는 밸 없는 통기 는 기밸 부착 통기 을 다음

의 기 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 장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다목12)에 따른

안 장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밸 없는 통기

(1) 통기 은 지하 장설비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2) 통기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량이 직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 의 합부분(용 , 그

밖의 물질 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합된 것은

제외한다)에 하여는 해당 합부분의 손상유무를 검할 수 있는 조

치를 할 것

(3) 직경은 30㎜ 이상일 것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5) 가는 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6)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한 밸 를 통기 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통기 의 밸 는 장설비에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 을 경우에 있

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나) 기밸 부착 통기

(1) 가)의 (1) (2)의 기 에 합할 것

(2)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3) 직경은 30㎜ 이상일 것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14) 장·보 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악하여 리

장의 기록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피해 감

지하 장·보 시설에는 사고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에 섞인 물질이 직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기

1) 유해화학물질 지하 장·보 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화학물질안



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 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 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지하 장·보 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장외 향평

가서 내용 제1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안 성 확보방안을 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 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

장·보 시설 설비에 해 강화된 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환경부장 은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장·보 시설에 한 안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 시설에 한 상세한 안 리 지침서

를 제작·보 할 수 있다.

5. 차량 운반 시설 설비 기

가. 건축물

1) 실외에 있는 운반 장설비(탱크로리, 컨테이 등)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

하는 장소 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실내에 있는 운반 장설비의 차고지는 벽·바닥·보·서까래 지붕이 내화

구조 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체 보유한 모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

장을 갖추어야 한다.

4)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에 맞는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 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운반하

는 경우 : 「자동차 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배 밸

1) 운반 설비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

에 밸 (이하 "배출밸 "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 해당 배출밸

를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운반 장설비는 장시설로 배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

우 운반차량 측 유출배 에서 긴 차단밸 (과량유출방지 밸 , 원격차단

밸 등)와 유량조 밸 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 밸 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Wheel type)이어야 한다.



3) 배출밸 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 에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액체물질의 운반 설비의 주입호스(운반설비로부터 물질을 장 는 취

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 하는 호스를 말한다)는 물질을 장 는 취

하는 설비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속구를 사용하고, 그 결합 속

구는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 원장은 주입호스의 재질과 규격 결합

속구의 규격 등에 한 기 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운반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 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에 따라야 한다.

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 방상 안 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 되는 정 기를 유

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토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다. 사고 방

1) 장·보 시설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장설비에 물질을 이입하거나 차량

에 고정된 장설비로부터 장·보 시설에 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물질의

출을 방지하고 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 를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55조에 따른 차고

지에 주차하여야 하고, 원거리 운행 등으로 해당 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재한 상태로 주차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턱

이나 집수시설 등이 갖추어진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는 유해화학물질 업허가 사

업장의 주차장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 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공동

차고지

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라) 「물류시설의 개발 운 에 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 의 주차장

마) 「 험물안 리법」에 따른 이동탱크 장소와 상치장소

바) 그 밖에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안 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

3) 차량에 고정된 장설비에 의하여 물질의 운반을 시작할 때 는 운반을



종료하 을 때에는 물질 출 등의 이상 유무를 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

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험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물질의 명칭·성질 운반 의 재해방지

를 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은 서류를 운 자가 휴 하여야 한다.

5) 운반차량에 고정된 장설비에 물질을 충 하거나 그로부터 물질을 이입

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

다.

6) 차량에 고정된 장설비 용기에는 안 밸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가) 유해화학물질을 충 하는 차량에 고정된 장설비 용기에는 안 밸

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장설비 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긴 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장설비 는 이에 속하는 배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차량에 고정된 장설비에 부착되는 밸 ·안 밸 ·부속배 긴 차

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기 성능이 그 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기

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기 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7)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운반설비에 물질을 장할 때에는 당해 피견인자

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 에 따

라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에 싣거나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 방상 안 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

재가 발생하 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 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할 것

나)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운반설비에 변형 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8) 컨테이 식 운반 장설비 외의 운반 장설비에 있어서는 물질을 장한

상태로 운반 장설비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운반 장설비 그 안 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 은 균열, 결합불량, 극

단 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물질의 출이 일어나지 아니하



도록 하고, 당해 장설비의 배출밸 는 사용시 외에는 완 하게 폐쇄하여

야 한다.

10)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용기를 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하여야 한다.

11) 운반차량은 차량의 최 재량을 과하여 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밸 가 돌출한 용기는 고정식 로텍터 는 캡을 부착시켜 밸 의 손상

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1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

을 방지하기 하여 다음의 기 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가) 운행 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재

함에 넣어 세워서 재할 것

나) 용기는 1단으로 재할 것. 다만, 목재ㆍ 라스틱 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운반 (견고한 상자 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 하게 재하는 경

우에는 2단 이상으로 재할 수 있다.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되, 폐된 재함 는 운반 를 이용하

지 않고 용기를 재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고 로 는 짐

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14)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충격

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하여 완충 등을 차량 등에 갖추어야 한다.

15) 운반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그 물질로 인한 해를 방지하기 하여 주의

사항의 비치, 안 검, 안 수칙 수 등 안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16) 용기를 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 운행하

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

개시 에 용기의 재상황을 재 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운행

하여야 한다.

17) 용기를 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한 후 일단

정지하여 재상황·용기밸 ·로 등의 풀림 등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18) 물질을 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반책임자

는 운 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 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19)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는 물질 운반차량의 운 자에게 그

물질의 해 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며, 차량에는 물질의 명

칭, 함량, 수량 물질에 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20)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그 물질을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최선의 주의

를 다하여 안 하게 운반하여야 하고, 물질을 보 할 때에는 안 한 장소

에 보 · 리하여야 한다.

21) 200㎞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22) 유해화학물질 운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 교육을 이수한 자 는 유해화

학물질 리자이어야 한다.

23) 운반용기에 다음의 기 에 따라 물질을 수납하여 재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을 동일 사업장 내에서 운반하기 하여 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물질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출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하

여 수납할 것

나) 수납하는 물질과 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물질의 성

질에 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다) 액체 물질을 담은 운반용기의 공간용 은 내용 의 100분의 5 이상 100

분의 10 이하로 할 것.

라) 하나의 운반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2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한 수납은 23)의 기

(고체물질은 제외)을 따르는 것 외에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다음에 따른 요건에 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2) 속제의 운반용기, 경질 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는 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검에서 출 등

이상이 없을 것

(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 시험(액체의 물질 는 10㎪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는 배출하는 고체의 물질을 수납하는 운반용

기에 한한다)

(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검·부속설비의 기능

검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검

나)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

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 폐쇄할 것

다) 정 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해 물

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마) 경질 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는 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

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의 것일 것

25) 물질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도·낙하 는 손되지 아니하도록 재하

여야 한다.

26)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로 향하게 하여 재하여야 한다.

27) 운반차량에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상부의 운반용기가 차량 밖

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 재함 양 면, 후면에 지지 설치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8) 물질 는 물질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하게 마찰 는 동요를 일으키

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9)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시간·속도

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30) 운반 장설비(탱크로리)의 구조는 다음의 기 에 따라야 한다.

가) 장설비(맨홀 주입 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

료 구조로 물질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 장설비(최 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장설비를 말한다) 외의

장설비는 70㎪의 압력으로, 압력 장설비는 최 상용압력의 1.5배의 압

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 부에 한 비 괴시험과 기 시험으로 신할

수 있다.

다) 액체 물질을 담은 운반 장설비(탱크로리)의 공간용 은 내용 의 100

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할 것

라) 하나의 운반 장설비에는 다른 종류의 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31) 운반 장설비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속성의 것으로 칸막이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물질을 장하거나 고체물질을 가열하여 액

체 상태로 장하는 경우이거나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

장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31)에 따른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 에 따른 안

장치 방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

이 2,000ℓ 미만인 부분이나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

장설비의 경우에는 방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안 장치는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장설비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과하는 장설비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방 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속성의 것으로 할 것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 을 운반 장설비의 진행방향과 평

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 은 그 높이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라)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 의 면 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

의 최 수직단면 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

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

다.

33) 맨홀·주입구 안 장치 등이 장설비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장설

비는 다음의 기 에 따라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한 측면틀 방

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장설비에는 측면

틀을,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 장설비의 경우에는 측면

틀 방호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측면틀

(1) 장설비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장설비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 수량의 물질을 장한 상태에 있

을 때의 당해 장설비 량의 심 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심 을 지나는 직선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외부로부터 하 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장설비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장설비의 단 는 후단으로부

터 각각 1m 이내의 치에 설치할 것

(4) 측면틀에 걸리는 하 에 의하여 장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

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 을 설치할 것

나) 방호틀

(1) 두께 2.3㎜ 이상의 강철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

상으로 할 것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4) 운반 장설비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설비의 재



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 스 강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5) 운반 장설비에 설치하는 펌 설비는 당해 운반 장설비에의 차량구동

용엔진(피견인식 운반 장설비에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 방· 응에

지장이 없는 치에 고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원을 공 받

는 방식의 모터펌 를 설치할 수 있다.

36) 피견인식 운반 장설비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

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가) 견인부분에 작동유 탱크 유압펌 를 설치하고, 피견인부분에 오일 모

터 펌 를 설치할 것

나) 트랜스미션(Transmission)으로부터 동력 동축을 경유하여 견인부분의

유압펌 를 작동시키고 그 유압에 의하여 피견인부분의 오일모터를 경유

하여 펌 를 작동시키는 구조일 것

37) 운반 장설비에 설치하는 펌 설비는 당해 운반설비로부터 물질을 토출

하는 용도로만 하여야 한다.

38)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장설비에는 다음에 따라

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양도체(良導體)의 도선에 비닐 등의 연재료로 피복하여 선단에 지

극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clip) 등을 부착할 것

나) 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39) 컨테이 식 운반시설은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때에 운반설비하 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변

형에 하여 안 한 구조로 할 것

나) 컨테이 식 운반시설에는 운반설비하 의 4배의 단하 에 견디는 걸

고리체결 속구 모서리체결 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운반설비를 싣는 운반 장설비의 경우에는 운반설비를 차량의 샤

시 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40)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

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하여 히 보호될 것

나)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취 시와 운반시의 하 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하여 안 할 것

다)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물질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출되



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라)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합할 것

(1)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2) 용기본체는 틀과의 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3)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

니할 것

마)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합할 것

(1) 배출구에는 개폐 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 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배출을 한 배 밸 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기 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3) 폐지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 으로 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물질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운반의 안 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 운반

용기의 구조 최 용 의 기 을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3)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

다.

44) 운반차량 내부 차량용 장설비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운 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라. 피해 감

1) 차량에 고정된 장설비 용기 운반차량에 그 용기 운반설비를 보호

하고 그 용기 운반설비로부터 물질이 출되는 경우 재해 확 를 방지

하기 하여 온도계 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물질의 운반도 물질이 출 우려가 있거나 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 서,

지방환경 서 그 밖의 계기 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 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하천 등 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재하거나 하역하는 주입구 주 에는 작업

시 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운반차량은 그 차량에 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하기 하여 물질



에 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는 방제장비 응 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6)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 자는 운반 도 에 응 조치를 한 긴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의 주 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 장·

매자, 수입업자 경찰서·소방서의 치 등을 악하고 있어야 한다.

7) 운반차량 바닥 차량용 장설비 그 부속설비는 물질이 스며들지 아

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마. 그 밖의 기

1)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설비를 설치·운 하는 자는 화학물질안 원장

의 검토를 받은 장외 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 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설비를 설치·운 하는 자는 장외 향평가서 내

용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 성 확보방안을 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 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반

시설 설비에 해 강화된 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환경부장 은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시설 설비의 설치·운 에 한 안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 시설에 한 상세한 안

리 지침서를 제작·보 할 수 있다.

6. 배 이송 시설 설비 기

가. 치장소

1) 이송시설의 기 는 그 설비에 유해한 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 이송 시설은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 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가) 철도 도로의 터 안

나) 고속국도 자동차 용도로(「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

로를 말한다)의 차도·길어깨 앙분리

다) 호수· 수지 등으로서 수원이 되는 곳

라) 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험이 있는 지역

나. 배 밸

1) 배 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배 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터 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

음의 규정에 의한 안 거리를 둘 것. 다만, 다음 (2) 는 (3)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한 출 확산 방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안 거리를 2분

의 1의 범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건축물(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m 이상

(2) 지하가 터 : 10m 이상

(3)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물질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

300m 이상

나) 배 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

유 할 것.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

작물의 보 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 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 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 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

성이 있는 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 은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한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마) 성토 는 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배 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

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바) 배 의 입상부, 지반의 변부 등 지지조건이 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 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배 의 하부에는 사질토 는 모래로 20㎝(자동차 등의 하 이 없는 경

우에는 10㎝) 이상, 배 의 상부에는 사질토 는 모래로 30㎝(자동차 등

의 하 에 없는 경우에는 20㎝) 이상 채워야 한다.

2) 배 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 이 지표면에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배 [이송기지(펌 에 의하여 물질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내에 설치되어진 것은 제외한다]은 화학물질

안 원장이 정한 안 거리를 둘 것

다) 배 은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하여 안 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

여 지지되도록 할 것. 다만, 사고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차량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 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마) 배 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 의 지지물은 제외한다)에 하여 배 의

유지 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질 것

바) 단열재 등으로 배 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간마다 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이 쉬운 구조로 할



것

3) 배 의 재료는 그 물질의 취 에 합한 기계 성질 화학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4) 배 의 구조는 물질을 안 하게 수송할 수 있는 한 것이어야 한다.

5) 배 의 강도 두께는 그 물질을 안 하게 취 할 수 있는 한 것이어

야 하며, 그 두께는 「산업표 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 의 해당

배 별 인증기 에 합하여야 한다.

6) 배 의 합은 물질의 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

를 확인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 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7) 배 은 수송하는 물질의 특성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해의 염

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 의 안 한 유지· 리를 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배 · 이음쇠 밸 (이하 "배 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

격에 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 성질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배 : 고압배 용 탄소강 (KS D 3564), 압력배 용 탄소강 (KS D

3562), 고온배 용 탄소강 (KS D 3570) 는 배 용 스테인 스강

(KS D 3576)

나) 이음쇠 : 배 용강제 맞 기용 식 이음쇠(KS B 1541), 철강재

랜지 압력단계(KS B 1501), 랜지의 치수허용자(KS B 1502), 강제

용 식 랜지(KS B 1503), 철강재 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

는 랜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다) 밸 : 주강 랜지형 밸 (KS B 2361)

9) 배 등의 구조는 다음의 하 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한 안 성이 있어

야 한다.

가) 물질의 량, 배 등의 내압, 배 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 , 토압, 수압,

열차하 , 자동차하 부력 등의 주하

나) 풍하 , 설하 , 온도변화의 향, 진동의 향, 지진의 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향, 도와 조류의 향, 설치공정상의 향 다른 공사

에 의한 향 등의 종하

10) 교량에 설치하는 배 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하여 안 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11) 배 의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 배 등의 이음은 아크용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 에 의하는 것이 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

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랜지이음으로 할 수 있다.

13) 랜지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음부분의 검을 하고 물질의 출

확산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지하에 설치한 배 등에 다음의 각목의 기 에 내구성이 있고 기 연

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가) 도장재(塗裝材) 복장재(覆裝材)는 다음의 기 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방식효과를 갖는 것으로 할 것

나) 도장재는 수도용강 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아스팔트

에나멜, 수도용강 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

다) 복장재는 수도용강 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론크

로즈, 라스크로즈, 라스매트 는 폴리에틸 , 헤시안크로즈, 타르에

폭시, 페트로라튬테이 , 경질염화비닐라이닝강 , 폴리에틸 열수축튜 ,

나이론12수지

라)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 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방법, 수도용강 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할 것

15) 지상에 설치한 배 등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지하에 설치한 배 등에는 다음의 기 에 의하여 기방식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근 한 매설물 그 밖의 구조물에 하여 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 는 포화황산동 극 기 으로 마이 스 0.8V 이하로 할 것

나) 한 간격(200m 내지 500m)으로 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다) 기철로 부지 등 류의 향을 받는 장소에 배 등을 매설하는 경우

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17) 배 등에 가열 는 보온하기 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방

상 안 하고 다른 시설물에 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8) 교체밸 ·제어밸 등은 다음의 기 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 는 원칙 으로 이송기지 는 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나) 밸 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 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할 것

다) 밸 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라) 밸 는 당해 밸 의 리에 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19) 물질의 주입구 토출구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물질의 주입구 토출구는 화학사고 방· 응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물질의 주입구 토출구는 물질을 주입하거나 토출하는 호스 는 배

과 결합이 가능하고 물질의 유출이 없도록 할 것

다) 물질의 주입구 토출구에는 물질의 주입구 는 토출구가 있다는 내

용과 화학사고 방과 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 을 설치할 것

라) 물질의 주입구 토출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밸 를 설치할 것

20) 1)부터 1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 등의 구조, 두께 강도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사고 방

1) 이송시설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

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유해성이 높은 이송시설에 부착된 배 에는 긴 시 물질의 출을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 에는 그 배 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4) 이송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 를 방지하기 하여 압력계·비상 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5) 이송시설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이송시설에 설치한 밸 등 에서 화학물질안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밸 등에는 다음의 기 에 따라 작업자가 그 밸 등을 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밸 등에는 그 밸 등의 개폐방향(조작스 치에 의하여 그 밸 등이 설

치된 이송시설에 안 상 한 향을 미치는 밸 등에는 그 밸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밸 등(조작스 치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 에

는 그 밸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

내의 물질의 종류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 등은 자물쇠로 채우거나 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긴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밸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 등의 기능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 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7) 안 밸 는 방출밸 에 설치된 스톱밸 는 그 밸 의 수리 등을 하

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 히 열어 놓아야 한다.

8) 가연성물질의 이송시설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되기 쉬

운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9) 이송시설의 사용개시 사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검하

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이송시설을 수리·청소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 성을 확보하고,

수리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1) 배 을 설치하기 하여 설치하는 터 (높이 1.5m 이상인 것에 한한다)

에는 증기의 체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부등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 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배 등의 용 부는 비 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

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 등은 체 용 부의 20% 이상을 발췌

하여 시험할 수 있다.

14) 배 등은 최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

하여 출 그 밖의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시험을 실시한

배 등의 시험구간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 는 수압시험을 하여 배

등의 내부공기를 뽑아낸 후 폐쇄한 곳의 용 부는 13)의 비 괴시험으로

신할 수 있다.

15) 배 계(배 등 물질 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펌 의 작동상황 등 배 계의 운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16) 배 계에는 압력 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에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배 계에는 다음의 제어기능을 가진 안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압력안 장치· 출검지장치·긴 차단밸 그 밖의 안 설비의 제어회로

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 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

나) 안 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 ·긴 차단밸 등이 자동 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



18) 배 계에는 배 내의 압력이 최 상용압력을 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 상용압력의 1.1배를 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

는 장치(이하 "압력안 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압력안 장치는 배 계의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

져야 한다.

20) 배 의 경로에는 안 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강

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운 상태의 감시장치·안 제어장치·압력안 장치· 출검지장치·긴 차단

밸 · 소화설비 경보설비에는 상용 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 으로 작

동할 수 있는 비상 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배 계에는 안 상 필요에 따라 지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23) 배 계는 안 상 필요에 따라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연하여야

한다.

24) 배 계에는 안 상 필요에 따라 연용 속을 하여야 한다.

25) 피뢰설비의 지장소에 근 하여 배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을 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이송시설(물질을 이송하는 배 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 의 상황에 의하여 안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이송시설에 설치하는 기설비는 「 기사업법」에 의한 기설비기술기

에 의하여야 한다.

28) 굴착에 의하여 주 가 일시 노출되는 배 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이송기지의 구내에는 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표

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 의 상황에 의하여 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피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을 따라야 한다.

가) 피그장치는 배 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 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

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물질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

고 출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수설비를 설

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 실내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피해 감

1) 배 에는 배 을 보호하기 하여 온도상승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2) 배 을 시가지·하천·수로·터 ·도로·철도 는 투수성(透水性) 지반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출된 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철근콘

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 안에 설치하여

야 한다.

3) 배 계에는 다음의 기 에 합한 출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이송하는 배 계의 검상자에는 증기를 검지하

는 장치

나) 배 계내의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 으로 물질의

출을 검지하는 장치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다) 배 계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물질의 출을 자동 으로

검지하는 장치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라) 배 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물질의 출을 검지하는 장치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

는 장치

4) 배 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 상 필요한 장소에 출검지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배 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출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 에는 하천, 해상 해 , 산림지역, 도로,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에 긴 차단밸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유출· 출이 없도록 안 상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긴 차단밸 는 다음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가) 원격조작 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

나) 출검지장치에 의하여 이상이 검지된 경우에 자동 는 수동으로 폐쇄

되는 기능

7) 긴 차단밸 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긴 차단밸 의 설치장소에서 용이하

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8) 긴 차단밸 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 차단밸 를 검상자 안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긴 차단밸 를 도로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당해 긴 차단밸 의 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9) 긴 차단밸 는 당해 긴 차단밸 의 리에 계하는 자 외의 자가 수동

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배 에는 서로 인 하는 2개의 긴 차단밸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

안의 물질을 안 하게 물 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1) 이송취 소에는 다음의 기 에 따른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확성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취 하는 펌 실등에는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12) 이송기지에는 당해 이송기지 밖으로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부지경계선에 유해화학물질을 차단이 가능한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

다.

마. 그 밖의 기

1) 유해화학물질 배 이송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화학물질안 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 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 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배 이송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장외 향평가서 내

용 별표 4의 제2호라목에 따른 안 성 확보방안을 수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 원장은 사고이력, 지역별, 물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

이송시설 설비에 해 강화된 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환경부장 은 유해화학물질의 배 이송시설 설비에 한 안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취 시설에 한 상세한 안 리 지침

서를 제작·보 할 수 있다.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는 조

치 사항의 용 상인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 는 조치사항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기 보다 우선으로 용되는 기 는 조치사항을 화학물

질안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 험물안 리법」 제5조제3항 제4항에 따른 기

나. 「고압가스안 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

다. 「산업안 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 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 자), 취 하는 유해화학

물질명, 작업 리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은 표지를 작업 장과 인 하

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